




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개정

제안이유□

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 호(2001. 5. 15, 1833 )○ 에

의하여 조성된 기금중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천7 만

원의 범위안에서 대여하고 연 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5%

고 있어,

빠르게 변하는 금리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○

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율을 적용하도록 개

선보완하려는 것임.․
주요골자□

자활공동체에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연 의5%○

이율을 변동없이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

정하는 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함 안 제 조제 항( 9 3 )

의 안

번 호
제 호204 제출년월일 : 2003. 11. 24

의 결

년월일

2003. 12. 23

제 회( 109 )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조제 항중 연 퍼센트로 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기금운용9 3 “ 5 ” “

계획의 이자율로 로 하고 동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” , 5 .

제 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매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3 1 1 .⑤

부 칙

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( ) .①

변경된 이율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( )②

한 대여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.



신구조문대비표․
현 행 개 정 안

제 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9 (

의대여 생 략) ( )①②․
대여자금의 이자는③ 연 퍼센트5

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,

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

연 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15

다.

생 략( )④

신 설< >

제 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9 ( 의

대여 현행과 같음) ( )①②․
---------------③ 보건복지부장

관이 매년 정하는 기금운용계획의

이자율로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.

현행과 같음( )④

제 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매3⑤

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1 1 .


